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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 8996. 3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  환경  청  결 )과

1 . 제안사유

5  폐기물 , 관리법  동법 , 시행령  시행규칙이  개정됨에  따라  폐기물을  딸씽원에 파하

 분류하여  원인자  및  발생지  처히방법을 규정하고

0  쓰레기  수집 ·  운반  처리비의  원인자  부담원칙에  따라  쓰레기  봉투가격의 점진적인

 현실화를  도모하는  등  상위법령의  개정과  관련된  규정을 개정하고

0  현  조례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  보◎하고자 .함

 대구광역시  달서구일반폐기물관◎에관한조례개정조례( )안

의안
96-14
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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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 법령

ㄴ』  폐기물 j'95. 관리법 8. 4. 4970 ), 법를제 호  동법 ('96. 시행령 1. 19.  대통령령 제

14897 ) 호 ('91.2. 시행규칙 5 18 )환경부령제 호

J  폐기물  관히에  관한  조례  준칙 .  청소 ·67510-204('96.2. 24!

,7  지방자치법 95제 조

3. 주요골자

4  일반폐기물을  가정생활쓰레기와  사업장생쓸쓰레기  및 , 대형폐기물 재활응가능폐기

 물로 (  분류함 안 2 )제 조

,2  쓰레기  봉투사용  및  배출방법에  구청장이  정하는  용도  및  배출방법을 규정하여

 융통성에  여지를 (  두었음 안 5 , 제 조 7 , 제 코 10 )제 조

J  쓰레기  봉투의  규격을  공업진홍청장이  승인한  단체료준츄곁으로  겄파껴  규◎ t,』김

 케  의한  업무추진의  효율성과  연속성을  기할  수  있도록 (  하였음 안 7 1게 코

f  쓰레기  처리비의  자립도  향상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쓰레기  봉투에  상업광고를 게재

 할  수  있도록 (  함 안 8 )제 조

J  브레기  봉투  제작  사양을  구청장이  정하도륵  하며  청소관련  홍넌싸찰  등를 표기할

 수  있도록 (  함 안 9 )제 조

2  생활폐기물의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등을  폐기물  처리업자로  곯여귿  리탁처리하게 할

 수  있도록 , 하며  이때는  실비를  대행업자에게  지급토록  하몄믐 (  안 lll12 )코

÷  차업장폐기물  배출자는  구청장에  신고후  자체처리  또는  위탁처리토록  하켰으며 위

 탁처리업자는  수수료를  징수할  수  있도록 . 하였음 (  안 13 , 제 조 14 )제 조

÷  종전  대구광역시  일반폐기물  관리에  관한  조례에  규정된  사업장  폐기물의 수집

 운반 ·  처리수수료를  본  조례에 (  규정함 안 제18조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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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 쓰레기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에  따른  비용을  원인자  부담의  원칙에 B# 따 Ti완전 립이

 될때까지  점진적으로  인상토록  하였으며  쓰레기  봉투  가격인상이  필요할 패에는

 구청장이  고시하도록 . 하였음 (  안 18  제 조  및 ( 4))별표

0  쓰레기  봉투웠  판매를  생할폐기물  수집  운반  처리대행업자에게  위탁하는 근거를

 규정  함 (  안  제 19 )조

0  대형폐기물의  품목을  확대  지정하여  쓰레기  처리로  인한  주민불편을  해소토록 .함

(  안 』별표1 3 )

4. ( ) 조례 안 :  따로 .붙임

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 제 1  장 총

 대구광역시 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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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1÷ 41 제 코 목겉  이  조례는  폐기물관히법 (  이하 " "  법 이라 ), 한다  동법시행령 (  이하 " "영 이

 하 1 한다  및 i  동법씨행규칙이하 " "  시행규칙 이라 )  한다 에서  위임된  사항과  그 시행에

 관하◎  괼요근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2 (  제 조 용어의 j 정의  이  조례에  사용되는  용어의  정의는  다믐  각호꽈 . 같다

1. ' "  폐기물 이라  함은  법 2 2  제 조제 호  및 3  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

 폐기물을 . 말한◎ . 다만  지정폐기물을 . 제외한다

 대구팡역시  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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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"  가정생활쓰레기 라  함은  법 2 2  제 조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

 또는  공동주택에서  배출되는  폐기물로서 , 연탄재 ,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

 제외한  폐기물을 . 말한다

3. " "  사업장생활쓰레기 라  함은  인적 ·  물적  설비를  갖추고  영리  또는  비영히 행뤼를

 하는  사업장에서  배출되는  생활폐기물중에서 , 연탄재 , 대형폐기물 재환용가능폐기

 물을  제외한  생활폐기물을 . 말한다 , 다단  영 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사업장폐기물

 을 . 제외한다

4. " "  대형폐기물 이라  함은 " 2 2  법제 조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페기물중 7  제 조의 규정에

 의한  쓰레기봉투에  담기  어려운  생활폐기물로서 ( It  별표 에서  정한  품목  또는 구

 청장이  정하는  품목을 . 말한다

5. " " 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 함은  폐기물중 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쓰레기봉투애 담지

 아니하고  구청장이  정하는  방법에  따라  분리배출하여야  하는  폐기물호서 구청장이

 고시한  품목을 . 말한다

5. "  폐기물처리시설에의 "  반입수수료 라  함은  폐기물처리시실에  반입되는  페기물의 퍼

 리를  위하여  필요한  비용을 . 말한다

3 ( ) 제 조 적용범위  이  조례는  번 13 1  게 조제 항의  규정레  의한  폐기를관히구떡에 적찹한

. 다

 제 2  장  폐기물의  수집 ·  운반 · 처리

4 (  제 조 폐기물의 ) 처리방법등  ①폐기물의  수집 ·  운반  처리의  기쿤  및  방번은 J.1·긴곤

 칙 5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( 4.1  별표 에  준하여  처리하여야 . 한다

 ②구청장은  매년 , 폐기물감량  재활용품 , 수집  분리수거에  데한  계획을  수립하며 쿠

 민에게  주지시키고  동  계획에  적합하게  배출되도록  하여야 . 한다

 ③구청장은  폐기물을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할  때 , 지역별 , 계절별 , 성상별  주위의 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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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 및
 위생에  미치는  영향  등을  고려하여  수집 ·  운반·  처리의  주기  및  받텝등을조정

 시행하고  특별한  사유가  없는  한 1  일 1  회  수짐 ·  운반 ·  처리하여야 ·.한디

5 (  제 코 폐기물의 ') 배출방법등  ◎  가정생쏟쓰레기  또는  사업장생쓸브레기를 배출하꼬자

 하는  자는  구청장이  제작한 (  규격봉투 이하 " "  쓰레기봉투 라 )  한◎ 에 . 담아  둔은 후

 구청장이  정하는  방법으로  배출하여얀 한다

 ②연탄재  또는  대형폐기둘은  구청장이  정하는  방법으로  배출하여야 한다

 ③  재활용가능폐기물은  구청장이  떨도로  정하는  분리배출  방법에  따라  분히하쳐지정

 된  장소  또는  용기에  배출곯여야 . 글다

 ④구청장은 1  제 항  내지 3  제 항의  규겅에  의한  폐기물을  효율적으로  수집 ·  운반 · 처리

 하기  위하여  각  종류별로 , 수거일 , 배출품목 , 배출장소 , 배출용기  배출요령  등을 별

 도로  규정할  수 . 있다

5 (  게 조 폐기물의  걱정배출을  위한 ; 코치  ①  구청장은 5  제 조치  규접에  의한  페기물의배

 춘땅법퐁즐  관할구역의  주민에게  공고하여  췌기물이  적짙하페  래풀될  수 .  있 도곡하여

 야 . 한다

 ⑦구청팡은 5  제 조의  규정레  의한  페기물의  배풀방뎁등쎄  따라 ?,1 배굴되 "'  ☞니한폐기

T-·  제  데하여는  수거를  지연곯거나  당해  폐기물을  배출한  자에  대하여  법 63  제 조및

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·  징수에관한조례에  의거  과테료플  부과할 수

. 있다 , 다만  재활용가능폐기물은  배출요령에  적합하게  배출피지  아니한  경우라도전

 량  수거 ·  처리하여야 . 한다

7 (  게 코 쓰레기봉투의  종류· ) 재질등  ◎  쓰레기봉투는  일반용꽁투라  공공숑볶투로구분하

f,  일반용봉투는 · 가정생활쓰레기와 , 사업장생활스레기를  공공용동투는 , 간로 골목길

 청소  및  기타  구청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용도에만  사용하여야 . 한다

 ⑦쓰레기봉투의  재질은 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 투명하게  제작하여◎ . 한다  봉투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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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은  일반용봉투는 , 흰색  공공용봉투는  엷은  청색으로 . 한다

 ③쓰레기봉투의 , 용량  크기  및  두께는  공업진흥청장이  승인한  단체표준규격로 . 한다

8 (  제 조 쓰헤기봉투의 ) 제작  ①쓰레기봉투는  구청장이 . 제작한다

 ②구첨장은  쓰레기봉투를  제작함에  있어  봉투전면에 , 구마크  구명칭  딪 , 쳔학처 봉

 투의  용량  및 , 용도 , 주의사항  제작업체명  및  연락처등을  표시하여야 . 한다

 ③쓰레기처리의  자립도를  높이기  위하여  쓰레기봉투의  전떤  또는  됫면에 상업광고플

 게재할  수 . 있다

 ◎브레기봉투에 A'#  용지역출  표시찰  수  있츠며  사용지역 ol  외의 rl  짙에서는 차퐁◎

 수 . 없다

9 (  제 조 쓰레기봉투의 .1 제작계약  ①구청장은  제조업체와  제작계약을  체펼할  때에는 불댑

 제작  유통의  방지  및 71, 하도급금  처벌규정등에  관한  사항을  떵시하여야  하고 게잔

 이  완료된  때에는  인쇄원판을  회수하여  쓰레기붕투의  불법제작  및  뀨놋슬 받지하기

 위한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. 한다

 ②구청장은  쓰레기봉투를  납품받은  때에는  공밉진홍청장이  승인한  단체표쿤규격치 ◎

 합여부를  검수하여야 . 한다

7  ③제 조  및 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쓰레기봉투의  제작사양은  구펑잤이 ·, . 건 찬다

10 (  제 조 쓰레기봉투좌  공급  및 ) 판매  ◎일반용볼투는  구청장이  지정하는 팥매노에서

 폐기물배출자가  직접  구입하여야 . 한다  이  경우  구청장은 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

 일정률의  판매이익을  부여할  수 . 있다

1  ②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판매소에는  지역주민이  쉽게  알아  볼  수  있도록 : ? 떨료 ,~차

 같은  쓰레기봉투  판매쏘  표지판을  부착하여야 한다

 ③공공용봉투는  구청장이  정하는  방법  및  절차에  따라  대상자에게 oi  공급하 야 . 한다

 ④구청장은  골목길쓰레기를  수거하기  위하여  통 ·  반단위로  환경  청결의날을 71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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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하여야 . 한다  이  경우  구청장은  청소자원봉사자를  지정하여  정기적으로 공공용

 봉투를  지급하고  청소슬태를  점검하여야 . 한다

 ◎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쓰레기봉투를  판매하고자  하는  자는  구청장이  별도로 정하는

 바에  따라  쓰레기봉투  판매인  지정  신청을  하여야 . 한다

11 (  조 공공장소에  관한 ) 적용  구청장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장소의 경우에는

 관히사무소 ·  출입구  주변의  상점등을  대상으로  일반용봉투  판대소를 , 지정하고 당해

 장소의  이용자들이  개별적으로  쓰레기봉투를  구입하여  쓰레기를  배출하도록 필요한

 조치를  하여야 . 한다

1. (  유원지 도시계획법상의  유원지  및  자연발생적인 .1유원지

2. (  공익 도시공원법  및  자연공원법상의 )공원

3.  기하  등산로등  불특정  다수인이  이용하는  장소로서  구청장이  지정하는 장소

rBl

12 (  게 조 생활폐기물의  수집  룬반  처리의 ) 대행등  ①구청장은  법 13 2  제 조제 항의 규접

 때  의거  폐기물처리업자로  하여금  대행하게  하는  경우에는  법 26 2  제 조제 항의 규정에

 의한  폐기물수집 ·  운반  처리업자에게  대행하게  ◎  수 . 있다  이  경우 (  별지 7제 호서

 식 i  의  대행지정  통보를  하여야 . 한다

 ⑦ 1  게 항의  규정에  의한  업무대행은  다음  각호의  사항을 .41f7? 명  계깍에 . 의한다

1. . 대챙구역 , 범위 , 기간  폐기물의  종류 ·물량

2.  수집 ·  운반 처리방법

3.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에  투입하여야  할  장비의  규격  및 수량

4.  차고지  및  사무쏘의 .fi소재

5. 711  계약해 에  관한 사항등

 ③구청장은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할  생활폐기물의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를  대행하게 하는

 경우에는  주민의 , 편의도  업무수행에  따른 , 인력 , 장비  대상물량을  감안하여 폐기물



 당해  수집·  운반·  처리업자에게  끼급하여야한

 특별한  사정이  없는한 2  제 항에  의한 계약서에

10 ( 4501- 졌  찬출◎롯  를10;

 수집 ·  운반 ·  처리에  소요되는 실비를

3  다④제 항의
 규정에  의한 대행수수료는

 명시된  날까지  지급하여야 . 한다

정한1  ⑤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대행업자는, 법 , 영  시행규칙  및  조례등관계법규에서

 규정과  구청장의  폐기물처리에  관한  조치명령을  준수하여야 . 한다

제13쪼·』사업장폐기물의 ) 자체처리  ①시행규칙 10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사업장췌기

 물  배출자는  시행규칙10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신고서를 o'  제출하여 ☞. 하며사업장
( , 폐기물 다만  지정폐기물은 )  제외한다 을  스스로  처리하고자  하는  자는  사업개시일

 또는  페기물  배출일로부터1  월이내에  자체수집·  운반·  처리계획서를  구청장에게제출

 하여야 . 한다

 ⓒ구청장은1  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제출된  자체수집·  운반  처리계뵉서를  걷토하여영

6  제 조  및  시행규칙 1  제 조의  규정에  의거  적정처리가  가능하다고  판단될  경우에는계

 획서  접수일로부터IS  일이내에  자체수집·  운반·  처리자로  지정하여』별rl 1제 호서

)  식 의  지정서를 , 교부하고  적정처리가  불가하다고  판단될  경우IS  일미네에  부적정톨

 보를  하여야 . 한다

 운반·  처리자는(  덜지 2  제 호서식)  의자체수집2  ③제 항의  지정서를  받은 자체수집

 운반 ·  처리대장을  비치하여야 . 한다

 ④시행규칙 to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장폐기물 i  배출신고자자체수질' 운반
)  처리자포함 가  사정의  변화로  배출자가  될  수  없다고  판단될  때에는 #·1 륵 구청장에게

[  별지 3 3  제 호서식 의  배출신고자  해지신고서를  제출하여야  하며  구청장은  은고서의사

 실여부를  확인한  후 (  별지 4 )  제 호서식 에  의하여7  일이내에  통보하여야 . 한다

14 ( 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) 위탁처리  ①시행규칙 10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사멉장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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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, 기물배출신고자 다만  지정폐기물은 ' )  제외한다 가  위탁처리를  요구하는  경우에는 구청

 장은  법 26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페기물수집 ·  운반처리업자에게  ☞별지 5 )제 호서식 의

 위탁처리자  지정서를  통보하고  ㄴ별지 6 1  제 호서식 의  위탁지정  대장에  등재하여야 한

1  다②제 항의

 규정에  봐거  구헝장이  위탁  지정한  사업장폐기물의  취탁수집 춘반업자는

( 3)  별표 에  정한  수수료를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안에서  사업장페기물  배출자와  수집 운

 반계약을  체결하고 7  일이내에  구청장에게  계약서 1  사본 부를  제출하여야  하며  위탁순 ·.'

 집  운반업자는  수수료를  징수할  수 . 있다

 ◎구청장은 13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장폐기물  자체처리자에게는 "사업장폐기물수

 집 · " , 운반처리자 로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장폐기물  위탁처리자에게는 "사업장폐

 기물 "  위탁처히자 라는  표지를  잘  보이는  곳에  게시하도록  하고  수집 · 운반차량o;」 별

 초의  색깔을  표시하도록  조치할  수 . 있다

 제 3  장  폐기물보관시설의  설치  및 관리

Is (  제 코 생할폐기물  보관시설등의 ) 설치  ①법 Is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구청장은

 생활폐기물  배출자로  하여금  생쓸폐기물  보관시설  또는  용기를  설치하개  찰 때에는

 시행규칙 ( 51  별표 의  폐기물  보관시설  또는  용기의  설치기준에  적합하게 설치하도록

 하여야 . 한다  이  경우  구청장은  수집  운반장디에  적합한  기계식  상차가 가능하도록

 규격을  지정하여  설치하여야 . 한다

 ②생활폐기물 ( )  보관시설 용기 은 , 가연성 , 불연성  재활용으로  구분 ·  보판할  수 일도

 록  설치하여야 . 한다  재활용굼 ( )  보관시설 용기 은  공동주택의  경우  종이류  병류 캔

. 류 , 플라스틱류  고철  및  기타로  구분하여  보관할  수  있도록  제작 ·  비치하여야 ,하고

 단독주택은 , 종이류  기타로  구분하고  필요시  조정할  쑤 . 있다

 ③댑 16 2  게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퍼  생활폐기물  배출자가  설치하는 보관/.1설(용기」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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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합하다고  인정되는  때에는  시행규칙 9  제 조에  의거  조치하여야  하며 븐히배출이

 될  수  있도록  아파트의  쓰레기  투입구  폐쇄조치등의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. 한다

, ④공원  유워지  및  기타  등산로등  불특정  다수인이  이용하는  장소는  관끈주체가 대

, 형쓰레지통  재를용품분리수긴함  등을  설치하여야  하고  관리주체가  없는  ◎추에는 구

 청장이  등산로 ·  유원지  쓰헤기통설치 ·  관리규정을 , 준용  췌기뭍  보관시설듣블 설치하

 여  행락객의  편의제공과  홍보등의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0.한

16 (  제 조 공중용  생활폐기물  보관용기  설치  및 f"  관려 공중용  생활폐개물 보관용기설치

 및  관리는  다음과 . 같다

1.  공중용  생활폐기물  보관응기는 , 도로  공원등  지역여건에  적합하도록  판격출 유지

 하여  설치하여야 . 한다

2.  파손  또는  오손된  공중용  생팔폐기물  보관용기는  즉시  교체 ·  보수하여 [·11미류하는

 불편이  없도록  하고  주위의  미관을 311  저 하지  아니하도록  유지 ·  관히하여야 . 한다

3  공중용  생활폐기물  보관응기를  설치하고자  하는  자는  구청감과  설치잔노  퐁글 힘

 의하여 , 설치하고  구청장은  도시미관을  저해하거나  기타  필요한  경무  설치핀 털판

 용기를  칠거  또는  이전을  명하거나  지접  철거  또는  이전할  수 . . 잇 다

17 (  제 조 생끌폐기물 ) 겉환장  ◎  법 16  제 조의  규정에  의거  적환잔◎ . 걸치하거나 닐치하

 게  할  때에는  주민 , 편의도  쓰레기 . 발생량  교통장애 , 여부 /.1  도 미관  및 생팔찬겉

 등을  고려하여  설치하여야 , 하며 [  별지 8 1  제 호서식 의  적환장  관리대갛물  비치하여 대

 일  관리하여야 . 한다

 ◎구청장은  교통장애 ·'·1  도 미관  및  생활환경등의  사유로  필묘하다고  인정하근 ·겸◎

 설치된  적환장을  철거  또는  이전하게  ◎  수 . 있다

 ③도로변에  이동식 ( )  적환장 콘테이너 을  설치하는  경우에는  야광표지판등의 J.1안걸 설

 출  갖추어야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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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④적환장  작업시에는  가림막을  설치하여야  한다  또한  이동식  적환장은 작업씨간을

 정하여  작업시간에만  사용될  수  있도록  조치하여야 . 한다

 ◎적환장의  청소도구는  일정장소에  지정 ·  보관하고  주위의  미관을  저해하지 않도록

 청결하게  유지 ·  관리하여아 . 한다

 제 4  장  폐기물처리수수료의  부과 · 징수

18 (  제 조 폐기물의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수수료의  부과 ) 징수  ①폐기물의  수집 · 운반 i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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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fl ◎  관찬 4 =;) 수수료 킥 " "  슨수로 차 )f.) 한다  ◎과 ·  짇수는  다음  같호에 .끈찰자

1.  연탈재와  재활용가능  폐기물의  수수료는  부과하지 . 아니한다

2.  대형폐기물의  품목  및  수수료의  기준은 1 It  별표 과 . 같다

3,  법 25 1  제 조제 항  및 1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장폐기물의  수집 · 운반수수료는

( 31  별표 과 . 같다

2  제 호  및 3  제 호  이외의  생쓸폐기물처리  수수료는  일반용봉투의  판매가격으로 한

. 다

1 4  ②제 항제 호의  쓰레기봉투의  가격산정  방법은 1 43  별표 의  기준에  의거  산정하고 가격

 코정이  괼요할  때에는  구청장이  고시하여야 . 한다  이  경우  폐기물수집 ·  운반 · 천리비용

 은  위생처리시설  및  위생장비에  의해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되는  비용으로  산정하여야 . 한다

19 (  제 조 수수료의 징수방법」  ①구청장은  지정판매소에  쓰레기봉투를  판매하고 판매대

 금은  즉시  징수하여야 . 한다

 ◎쓰레기봉투  놘매대금의  징수는  지방세  징수에  관한  절차에 . 의한다

 ◎ 1  게 할의  쓰레기봉투  판매를 la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대행업자로  하여금  데핼하게 할

 수  있으머  징수한  대금을  대행  수수료로  정산할  수 . 있다

20 (  제 코 수수료의 귀속등」  수수료는  구수입으로 , 하고  폐기물  처리를  위하여 대구광역

 시  매립장  및  소각장을  사용할  경우에는 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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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료중  처리비는  대구광역시  매립장등의  사용료로  지불하여야 Ti.한

21 (  제 조 수수료의 ) 감면  ①구청장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자에  대하던는 일반용

 봉투의  무료제공등  구청장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수수료를  감면할  수 있다

1.  생활보호법에  의한 보호대상자

2  저소득  주민으로서  구청장이  정하는 자

3. 1  제 호  및 2  제 호  이외의  자로서  구청장이  정하는 지

 ②구청장은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일반용  봉투를  무료로  ◎급할  경우에는 1  ◎당 매

 월 6·)  리터를  초과할  수 1.◎ㄷ

22 (  제 조 쓰레기봉투의 ) 매수  구청장  및  지정판매자는  쓰레기  배출자가  일반용봉투의 반

 환을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이를  판매가격으로  매수하여야 . 한다

 제 5  장  보 칙

23 (  제 조 업무의 ) 위임  구청장의  권한에  속하는  다음  각호의  사무를  동팡에게  꾸띵할 누

있다

1. 4  제 조  내지 6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생활폐기물의  적정배출 기도사찮

2. 10  제 조  및 , 11  게 조의  규정에  의한  쓰레기동투  판배  믹  깎때노체  관만 '·'7"'!

3. IS  제 조  및 16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생쓸췌기물  보관시신  린  용피긱피 "·If='·1'f.#

4. 18  제 조  내지 22  제 조의  규정에  치한  폐기물처리쑤순료  부과 ·  징◎에  간착 4 !◎ ‥‥‥

24 ( ) 항제 코 시헝규칙
 이  조례  시행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규칙드로 걸한◎

 칙①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1996. 5. 1  일부터 . 시행한다

 ② (  수수료등  부과  징수에  관한 ) 경과코치  이  꼬례 J.1  행전에  부과한  수수료등에 관하

 여는  종전의  규정에 . 의한다

-17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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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별표 If

 대◎◎◎물의  품목  ◎  수수료의 (f112a,◎준 i41s  조 f2 ifl18 조길』 )련

-177-

품명  격규수수료 (  익 f

500# 01상 냉  장 고 8, 000

3()Of of상 6, 00㉠

300j 1ㅁ 만 4, 000

 텔  레  비 젼 42  인치  이 상 ..·'s, 000

1 f  띤  치  이 상 3, OCD

 세  탁 기 모든규격 4, 000

264f of상 8, 000 에  어 콘

660 of상 5, 000

650 ul만 3, 000

 가  느  오  븐  렌 기  높이 Im 이상 4, 000

 높이 Im 미만 2, 000

 탈  수 기 2, 000규격모든

 공  기  청  정 기  높이 1 ,R  비 상 2, 000

120on  장 1쪽 10. 000
90o  농잤 장

1쪽 8, 000

 파데  형 』인용 9. 00()
 노소형

4인용 5, 000

, 양수  대 형5, 책상 000

, 편수 소형 4, 000

6  탁 인용  이 상 5, 000
6  긱 인용

미만 4, 000

 푀  아 노 15. 000 그  랜 드

 어 프라이트 10, 000

10, ()00 진  열 장 (  가로 12()in H  세로 180on)이상

5, 000(  가로 60rR'4  세로 80(n)이상

3, 0001  가로 5()rm T  세로 80rm)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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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'H랸

e HH르터

-178-

그그◎

굼명  격규수수료 (  원 ')

(  간판 가로 200rR Y  세로 lOOM)이상 10, 000

(  가로 40on x rfl  로 80on)ol상 5, 000

(  가로 40rm N  세로 80rm)미만 2, 000

 거  울 ·  액 자 (  가로 70a Y  세로 lOOM)이상 3, ()Oij

#  가로 40rR x  세로 80nn)rl상 2. 1)Ul?

(  가로 40on r ffl  로 30,n)ul단 : , 1)!)(:

(  책장 가로 120on H  세로 180ca)이상 10, OOf)

(  가로 ?0.or x  세로 80crt)이상 5. 0()(3

(  가로 60m r  세로 BCM)미만 ? . ()nt)

 촤  장 대  거울을  부착한 것 5, 001)

 긴울  부착하지  않은 것 3, 000

 신  발 장  규격 1개모든 a, ooo

 쌀통규격 1개모든 ? . ()0()

1으 ÷파 #  격 1711 : ifiH:모든

 마대규격 1  개 ( f· 내공 iT:))포모든 1. ()i!11

'둔◎  모든  규편 1개 ?. (1111:

 책  꽃 이  팍격 1 개모든 1. ( 11◎

 장  식 대  규격 1711모든 4. ()0(」

 케  비 넷  모든  규격 1개 ·1. ()00

 찬장높이 180on of상 11 (), 1)0(1

 높이 80m 이삽 ,j , 00()

 높이 80m 미만 3, ()01)

 싱  크 대 (  가로 180on x  세로 80cR)이상 10, 000

(  가로 60a x  세로 80m)이상 5, 000

(  가로 60M x  세로 80w)미만 , 그 OOD

 서  람 장 (  가로 70 n ☞ #  세로 80on)of상 5, DOO

(  가로 70rm J  세로 80on)미만 3, OOU

침대인용 215, 000

매트리트2인용 8, 000

인용1to, one

H1인용메트리트 5,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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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 별표 2f

1.  글씨  위치는 .f.1  표 의  상 ·  하단  접점으로부터  표시지름의 1.·')0  만큼  띄어서 중심맞

 품으로 f:.표기한

2.  글씨체는  견출고픽 2  평 체를  쓰고  글씨의  크기는  표시지름의 1'10  을  초과할 수

. 없다 (  글비는 c)  갈표시 )조치

1.  바탕  글비  및  구마르는 , 흰색  환경마크 ·  테두리는  녹색으로 . 찬다

4,  규격은  가료 35#a x  세로 loon x  벽면부착부분 Son  로 한다

-179-

 쓰레기  봉투판매소 (fl110f. 표지판 T:)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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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 3)표

[  별표 41

 누 f  매  치 익

( ) 주 1)  쓰레기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비용은 , 압롤카  밀폐식  압축용기  등  현대적친 뀌낍잔

 비를  사용할  경우의  수거 ·  운단비용과  침출누처히시설 oi 가스포집시실등 설피

 된  위생매립지  및  러생쏘각장에서  반입 ·  처리되는  길우봐 f·1 tJl  최종 닐 ◎극 ii:-c'S

 여 싼정

 ※ 1  톤 = 2,500f

2)  수수료자립도는  기존  자립도  물가에  미치는  영향 ·  주민뚜◎정도  등을 t·1괴려

 여  결정하되  자기부담율의  현실화  방침에  파라  점진적으로 상향코정

('95 : 40% 4'97 60ft 12001 : 100th)

3)  제작비는  쓰레기  봉투  용량별 제작단가

4)  판매이익은  복권판매  이익과  같이 9%  를 적용

(  쓰레기  봉투  용량별  수집 ·  운반 ·  처리  비용 x  수수료  자립도 J 0. 1)9  로 산정」

-180-

 대구광역시  위  생매  릴장

 등의  처리시설을 사용하

 는  사업장  폐기물 배출자

 의  수집 ·  운반 수수료

 수집 ·  운반량  측정깃릇 . 느레기글

 차량에  적재하기  전에 폐긴뭍보관응

 기  또는  시설의  용적을  기준츠로 측

 정  하여  야 .함

 사◎장◎◎물의 수◎· (ffl)4r 운반수수료 t all18f ?f)관

 쓰◎◎봉투  가◎의 (rll18  산정방◎ 조?:)관

 쓰레기  수집  운반 ·  처리비용 X  수수료  자립도 + 게작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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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

t  별지  제 1  호서  식 1

' (Tf'

 일  부 터

 일 71까

(  영 2  제 조  배출자중  자체처리 경우

 규칙  제 10  코제 1 2 , 항제 호 3 , 제 호 4  제 호 !피기물

 녀ㄴ1 녀ㄴ

-181-

 월1 월

I; J.1  톤 폐기물관리법 헝령

6  제 조와 J.1  동댑 힝츄칙 6 : 41  께 조 별표 치 기준끌

 준수하여  야 한다

I  코례  제 13  코제1 , 항 2 , 제 항 3  게 항의  규정을  준수하여야 한다

 대구광역시  달서구  폐기물관리에  관한  코례  제 13 2  조게 항의 규정에

 치하여  폐기물  자체수집  군반  처리자로  지정 . 통보합니다

1늴 ◎

 대  구  광  ◎  시  팔  서  구  청  장 』인)

 사업  장폐  기물자체수집·  운반·  처  리  자지정서



H.◎뜨탄

-18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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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별  지  제 2  호서  식 1

t  업장폐  운반·  처  ◎대장till 1  수 ㅂ1f11 it7◎◎

(,  단◎ .  톤 '  필 i

 발  생  내 ◎  자  체  수  집 ·  문  반 ·  처  리  내 쳔

 년월 일  중간처 리성상  발  생 량  년  월 일  재  생  처 리 최  종처 리  폰  ◎ ·- 치

::  ※

 성상 : ( , 폐기물명을 농산물 , 광재 , 분진 , 폐주물사 )  폐사등 상세하게 ·H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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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71 별  게3  호서  식」

 실  고 민

업장 (B '

199. . ~199

 해  기  실 고

사유「◎  ◎닌◎◎
 대구광역시  달서구  폐기물관리에  관한  조례 13 4  제 조제 항의 긁검에

 의하여  폐기물  배출신고자  해끼를 . 신고합니다

월일

(  친 i (  서  덩  또는 71  장 .)
년신고인

 대구광역시  달서구청장 귀하

-183-

 사업장폐기물  배출신고자해지신고서



22 ( 45  렸 ◎ -  ◎출◎롯 ◎1◎」

÷  별지  제4  호서  식 1

fl 71

 폐  기 물

 배  출 자
(f2:. )

199. . ~199 .까지

 ◎  ◎1 ◎
 통보내 응

(수
 리미

 수리 )

0  대구광역시

 달서구  폐기물관리에  관한  조례 13 4  제 조제 항의 규전에

 의거  폐기물  배출긴고자  해지신고에  대하며 i

 년대
 구광역 J.!

)  함끌  통도  합  ◎다

-184-

 월달서
 군  청장

』하

 배출신고자 해  지  신고  ◎I: =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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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별  지  제5  호서  식」

(  규칙  제 10 1 2 , 코제 항게 호 3 , 제 호 4  제 호 )폐기물

 ◎  량F

 동법 J.1  헝  규  칙  제6  조 1 41덜표 의3  췌기물관리법시행령 6제 조와

 기준을  준수하여야 . 한다

0  코례 1 , 제띤조게 장 2  제 항의  규절을 of 준수하여 . 한다

 대구광역시  달서구  폐기물관리에  관한  코례 14 1  제 조제 항끈 규정에

 의하여  사업장폐기물  위탁처히자로  지정 통보합니다

 널일월대

 군  광  역  시  달  서  구  청  장 ( )인

귀하

-185-

 사업장쳬기물  위탁처리자지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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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조말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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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'  별  지 7  제 호서  식 )

 일 f부

 일 까지 니ㄴH 녀ㄴ  일H 웠

지역

t:1  구괄역시  달서구  폐기물환피메  관한  조례 If  레 조의  규젊에 의하여

i  아파트 , 연립주택 , 상가 ,l  기타 의  생활폐기물  수집  운반처히대행 지정자

 임  물  통보합  니 . 다

 월칠대

 구  광  역  시  달  서  구  청  장 4 !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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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폐기물수집·  운반처리자  대행지정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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